
변 경 대 비 표 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 
 

2. 주요 변경내용  

1) C-PE 클래스 추가 

2)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(하나펀드서비스 -> 신한아이타스) 

 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4월 26일 
 
4. 대비표 

[집합투자규약] 

구  분 변 경 전 변 경 후 

금융 
투자협회 
펀드코드 

<추가> 종류C-PE : BO901 

제3조 
(집합투
자기구의 
명칭 등) 

제3항 

<추가> 

제3항 

10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

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

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

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

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

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

 

 

제10조 
(수익증
권의 

발행 및 
예탁) 

제1항 

<추가> 

제1항 

10. 종류 C-PE 수익증권 

제39조 
(보수) 

제3항 

<추가> 

제3항 

[종류C-PE 수익증권] 

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

0.486 

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67 

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3 

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

1000분의 0.12 



[ 간이투자설명서 ] 

구  분 변 경 전 변 경 후 

I.집합투자
기구의 
개요 

보수 
 
※ 주석사항 
종류 A2, 종류 C-F, 종류 A-E, 종류 C-
E, 종류 C-P 및 종류 C-P2의 보수 및
비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
바랍니다. 

보수 
 
※ 주석사항 
종류 A2, 종류 C-F, 종류 A-E, 종류 C-
E, 종류 C-P, 종류 C-P2 및 종류 C-
PE의 보수 및 비용은 정식
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의
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
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

II. 
집합투자
기구의 
투자정보 

[1] 투자전략 

3. 운용전문인력 

 (생략) 

[1] 투자전략 

3. 운용전문인력 

 (업데이트) 

 
 
[ 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 ] 

구  분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1부 모

집 또는 

매출에 관

한 사항 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<종류 C-PE 신설> 

 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종류형 명칭: C-PE  

펀드코드: BO901 

제2부 집

합투자기

구에 관한 

사항 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<종류 C-PE 신설> 

 
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
종류형 명칭: C-PE 

펀드코드: BO901 

제 2 부 
집합투자
기구에 
관한 사항 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

(추가) 

 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

2017년 04월 26일  

- 종류 C-PE 수익증권 신설 

-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(하나펀드

서비스 → 신한아이타스) 

제2부 
집합투자
기구에 
관한 사항  
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

가. 운용전문인력(생략) 
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

가. 운용전문인력(업데이트) 

제2부 집

합투자기

구에 관한 

사항 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
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

<종류 C-PE 신설> 

 

 

 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
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

종류 C-PE 

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

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

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



 

 

 

 

나. 종류형 구조 

<종류 C-PE 신설> 

 

 

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

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

수익증권 

 

나. 종류형 구조 
 

종

류

선취판

매수수

료 

환매

수수료 
총보수 판매보수

C-

PE
없음 없음 연1.303% 

연

0.0567%

제2부 집

합투자기

구에 관한 

사항 
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

(2) 종류별 가입자격 

<종류 C-PE 신설> 
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

(2) 종류별 가입자격 

구분 가입자격 

종류

C-PE

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

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

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

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

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

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

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

익증권 

 



제2부 집

합투자기

구에 관한 

사항 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

<종류 C-PE 신설> 

 

 

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
비용 

<종류 C-PE 신설>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∙비용 연간기준 예

시표 

<종류 C-PE 신설> 

 

 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

종류 C-PE 

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

수수료 : 없음 

 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

비용 

구분 

지급비율(연간, %)

종류 C-PE 

집합투자업자보

수 
0.0486% 

판매회사보수 0.0567% 

신탁업자보수 0.0130% 

일반사무 

관리보수 
0.0120% 

보수합계 0.1303% 

기타비용주 1) 실비 

총보수 및 

비용주 2) 
0.1303% 

증권거래비용주 3) 실비 

 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∙비용 연간기준 예

시표 

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

C-PE 13 42 74 168
 

제4부 
집합투자
기구 
관련회사
에 관한 
사항 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

라. 운용자산규모 

(생략) 

 

3.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

사항 

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: 하나펀드서비스

㈜ 

 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

라. 운용자산규모 

(업데이트) 

 

3.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

사항 

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: 신한아이타스㈜

 

 


